
예금종별 계좌번호 금액 만기일 비고

상속예금 (지급·명의변경)의뢰 및 이자소득 귀속동의서

다음의 예금은 예금주               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상속(유증)받았사오니 
이를 □지급 □명의변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예금의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(피상속인의 사망일)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
(사망한 예금주)의 소득으로 하고,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아래의 주된 상속인(소득귀속자)의 소득으로 구분 귀속시키는
데 동의하고, 향후 상속인들간의 소득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등은 각 상속인 책임하에 처리하겠으며, 추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
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.

또한, 본 건에 관하여는 본인들 외에는 권리자가 없으며 귀 상호저축은행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들
과 보증인이 연대하여 보든 책임을 지고 귀 상호저축은행에는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.

   <상속인>
   주된상속인  성명 :                  (인)     생 년 월 일 :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주            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성            명 :                  (인)     생 년 월 일 :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주            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성            명 :                  (인)     생 년 월 일 :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주            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성            명 :                  (인)     생 년 월 일 :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주            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<수증인>
   성            명 :                  (인)     생 년 월 일 :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주            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<보증인>
   성            명 :                  (인)     생 년 월 일 :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주            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주1. 이 의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    - 피상속인(사망한 예금주)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
    - 상속인 및 제적자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할 때에는 그의 호적등본
    -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
    -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에 관한 증서와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등본
2. 보증인은 피상속자의 근친자를 세워 주십시오.
3.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.

유니온저축은행 귀중


